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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개정이유 주요내용

종 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 으나 사법경찰 에게도 불송치결정 등 1차 수사

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형사소송법」이 개정(법률 제16924호, 2020. 2. 4. 공포, 2021.

1. 1. 시행)됨에 따라, 이 법에서 「형사소송법」의 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

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 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에 한 법률 일부개정

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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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법률 제17929호

사법경찰 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에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사법경찰 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에 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“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”를 “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10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“「형사소송법」 제196조제1항”을 “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

4항 “「형사소송법」 제196조제5항”을 “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국회에서 의결된 선박 해상구조물에 한 해행 의 처벌 등에 한 법률 일부개정법

률을 이에 공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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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법률 제17930호

선박 해상구조물에 한 해행 의 처벌 등에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선박 해상구조물에 한 해행 의 처벌 등에 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단 “「형사소송법」 제196조제1항”을 “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
